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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2017년 4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배경) 국토교통부는 할머니, 장애를 가진 이모 등과 함께 곰팡이가 피고

난방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윤이(가명)’ 소식을 접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하였다. ‘가윤이’ 가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지만, 가족들 모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윤이’ 가족과 같이,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마련하게되었다.

* ‘냉골에 지친 5살 가윤이’ (서울신문, 1.24)

□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

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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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ㅇ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ㅇ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044-201-555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 044-201-45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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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내용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ㅇ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50㎡(장애인 등 60㎡) 이하]

ㅇ (재원분담) 지원한도액 기준, 융자 95%, 입주자 5% 분담

* 가구당 지원한도액 : 수도권 85백만원, 광역시 65백만원, 기타지역 55백만원

ㅇ (입주대상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평균소득 70%이하)

◈ 2순위 :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평균소득 100%이하)

ㅇ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원 수준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 ’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공급계획

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서울 인천 경기

22,900 13,554 5,385 1,878 6,291 1,358 1,418 922 784 294 402 461 651 885 387 606 1,148 30

* 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 전세임대 제외


